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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주행세율의 용  조정에 한 특례) ①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

후 최 로 과세 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용한다. 

  ②2002년 이후에 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 (2,000억원)과 

운수업에 한 보조 등에 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계부처간에 의․결정한다.

  보조 의 배분은 행정자치부장 과 건설교통부장 이 의하여 결정하는 각 시․군

별 보조 액에 따라 울산 역시장이 총 주행세 에서 배분하게 된다.

<  제146조의15>

①법제196조의18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 은 시․군별 비 업용승용자동차

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 한 보조 (이하 이 에서 보조 이라 한

다)으로 하되, 자동차에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연도의 결산세액으로, 

7월부터 12월까지는 직 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, 보조 은 행정자치부장 과 건설

교통부장 이 의하여 책정한 지 연도의 액수로 한다.

②제1항의 기 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․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액을 합계한 액

으로 한다. 

  1. 행정자치부장 과 건설교통부장 이 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․군별 보조

액 

  2.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보조  총액을 제외한 액 × 당해 시․군의 

연도 는 직 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/ 국의 연도 는 직 연도의 자동

차세 징수세액

  4 . 7 ～10인승 자동차에 한 자동차세 등의 과세

  1)  배  경

  ’99.12.28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법률(법률 제6060호) 부칙 제5조에서 7인승이상 10

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차동차로 자동차분류가 변경됨에 따른 등록세  자동차세 

세율 용에 있어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승용세율을 용하지 않고 

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


